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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5. 12. 23.(화)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(12. 24.(수) 조간) / 배포 : 2025. 12. 23.(화)

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
… 「지하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

 -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,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, 

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「지하안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12월 23일 

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

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·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

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 이를 통해,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

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 ’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, 굴착공사정보,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

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

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

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,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

적극 나서고 있다. 

 ㅇ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,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

연장*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.

    * (탐사연장) '24년2,308km → '25년8,060km → '26년11,380km → '27년14,000km → '28년15,000km

□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

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, 전국 어디서나 

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”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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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

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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